
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 사  보  고  서

1. 심 사 경 위

 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 5.  9 (화) 평창군수

  나. 회부일자 : 2006. 6. 22(목)

  다. 상정일자 : 2006. 6. 22(목) 제12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               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6.6.22) 상정․가결 

2. 제안설명의 요지

   (자치행정과장 신영선)

  가. 제안이유

    ○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“대관령”을 면 명칭으로 삼아 지역의 정체성을 

       바로 세움으로써, 

      - 첫째로 높은 지명 인지도를 통하여 국민에게 지리적 위치 설명을 

        쉽게 하고, 

      - 둘째로 대관령의 청정고원 이미지가 갖는 심리적․심미적인 상징성을 

        대표할 수 있으며, 

      - 셋째로 스키발상지 및 동계스포츠의 발상지로서의 지명과 주민이 

        일체감을 갖도록 하고, 

      - 넷째로 최근 판매기법의 한가지로 장소 이미지를 재창출하여 상품화․
       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시키는 장소마케팅(place marketing)

        으로 발전시켜 지역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, 

      - 마지막으로 “대관령”을 동계올림픽 유치지역의 랜드마크(landmark)로 

        삼아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회 이후에도 대관령지역의 영예를 

        길이 간직하도록 하려는 것임.



  나. 주요골자

    ○ 제명 “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”를 제명 띄어쓰기와 2005.3.24   

       개정․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“평창군 읍․면․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  

       조례”로 개정함.

    ○ 읍․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“리의 명칭과 

       구역에 관한 사항“을 ”읍․면․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“으로 

       개정함. (안 제1조, 제2조)

    ○ 조례 별표중 “도암면”을 “대관령면”으로 개정함. (안 제2조, 안 별표) 

    ○ 부칙에서 다른 조례 중 “도암면”을 “대관령면”으로 개정함. (안 부칙

       제2조) 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   (전문위원 : 함경호)

  가.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대표 지형인 "대관령"을 대관령을 포함하고 

      있는" 도암면"의 면 명칭을 국민들에게 상징성이 높은 "대관령면"으로

     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

    ○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거 "평창군 읍․면․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

       조례안"으로 제명을 개정하고

    ○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읍․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

       하기 위하여 "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"을 "읍․면․리의 명칭과 

       구역에 관한 사항"으로 개정하였고

    ○ 안 제2조 별표중 "도암면"을 "대관령면"으로 개정하였으며

    ○ 안 부칙 제2조에서 다른조례 중 "도암면"을 "대관령면"으로 개정하는

       것임

  나. 검토결과

    ○ "도암면"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인 "대관령면"으로 변경함

       으로써 



      - 지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, 대관령의 청정고원 이미지가 갖는 상징성을

        부각시키며, 스키와 동계스포츠의 발상지로서의 대표성을 국민들에게 

        각인시키는데 기여하고 

      - 모든 국민의 염원인 "2014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"를 유치하는데 

       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    ○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중 대관령을 공동으로 점유하고

       있는 강릉시로부터

      - 대관령의 명칭은 강릉시에서도 지역의 상징성을 띠고 있고, 지형적 

        요소를 보아 특정지역의 독점물이 될 수 없으며

      - 또한「대관령은 두 지역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보전해야 할 곳으로 

        어느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」는 내용을 

        들어 명칭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

      - 그러나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지형이나 대표적인 명칭으로 행정구역 

         명칭을 변경한 사례를 보면

        ․ 1980년 "묵호읍"과 "북평읍"을 합쳐 "동해시"로 

        ․ 1991년 경북 영동군 "황금면"을 "추풍령면"으로

        ․ 2005년 충북 충주시 "상모면"을 "수안보면"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,

        이는 관할구역내에서 그 명칭을 법령에 근거하여 변경한 것으로

        우리군의 자치단체간 공유하고 있는 지형적 명칭을 사용하고자 

       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며

    ○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강릉시의회 등의 반대의견 제기와

      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회부, 조례효력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

       쟁송, 강릉시와의 2014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공조 등을 

       고려할 때 이의 부분에 대한 처리 등 

    ○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

      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

4. 질의 및 답변요지 

질    의    요    지 답    변    요    지

○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서 나타난 

  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은 ?

○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

  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, 

   강릉시의 소송 제기시에는 평창군이

   입지와 충분한 논리, 명분 제시로 

  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: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끝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